
[붙임 3]

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의 지원기준(참고)

1. 인정범위

○ 저소득층

- 기초생활수급자, 최저생계비 150% 이하(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)

- 소득 1∼3분위

○ 취업취약계층

-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자, 고졸자

2.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제출 서류 및 발급처

구분
제출서류

발급(확인)처
재학생 졸업생 및 휴학생

기초생활수급자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시․군․구청

읍․면․동주민센터

차상위계층

장애인

여성가장

- 장학금수혜증명서

(각대학)

- 국가장학생증명서

(한국장학재단)

-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

․장애수당, 자활급여,

한부모가정지원사업대상자

시․군․구청

읍․면․동주민센터
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

차차상위계층

- 건강보험료납입액증명서

(서류제출일기준최소12개월이상)

- 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

국민건강보험공단

읍․면․동주민센터

소득 1～3분위 - 국가장학생 증명서 한국장학재단

장기실업자

고졸미취업자

- 졸업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

- 4대보험 납입증명서

(기준 : 졸업 후 ∼ 지원시까지)

- 대학(교) 제적, 자퇴증명

각 대학,고등학교

국민연금공단

민원 24(인터넷)

북한이탈주민 -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시․군․구청
결혼이주자 - 결혼이주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읍․면․동주민센터

<참고> 소득인정액 기준

ㅇ 가구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% 이하

(단위 : 원)
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
2015년
최저생계비

617,281 1,051,048 1,359,688 1,688,329 1,976,970 2,285,610 2,594,251

150% 925,922 1,576,572 2,039,532 2,532,494 2,965,455 3,428,415 3,891,377


